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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시립대의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인

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사회가 요구
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설치.

동 조례 24조 1항: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함. 



II.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

1.  운영의 원칙

서울시립대학교는 설치목적과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서
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II.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

2. 대학재정의 구조

(2) 대학회계의 前史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5.3.13. 제정, 2016.1.1. 시행) 제4
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회계에 의해 운영. 

o 대학회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대학의 자체수입금.
o 자체수입금= 등록금 수입이 주이고 기타 주차료 등 세외수입이 있다. 
o  기타 산학협력단회계와 발전기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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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회계의 前史

o 과거 국공립대 회계=  일반회계(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계)+ 기성회계(형식: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조직인 기성회의 회계)

o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국립대학회계법안 제출

국공립대를 상대로 기성회비가 불법이므로 지난 10년 동안 불법 징수한 기성
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 제기. 대학이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교육부는 사립
대처럼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는 내
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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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회계의 前史

o 서울시립대의 위기
교육부는 애초에 국립대에 대해서만 관심.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인 서울시립대의 경우 기성회계를 대체하는 회계
없이 기성회비의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수의 수당(연간 2천원
정도)과 기성회직원의 급료 지급 불가능.

o  대학회계법을 공립대에도 준용
서울시립대 측에서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립대학에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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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대학회계 예산안

구 분
2017

예산안(A)

2016

예 산(B)

증감(A-B)

증감액 비 율

세입

계 116,326,329 87,302,218 29,024,111 33.2%

시 지 원 금 73,566,562 47,623,475 25,943,087 54.5%

자 체 수 입 금 42,759,767 39,678,743 3,081,024 7.8%

세출

계 116,326,329 87,302,218 29,024,111 33.2%

시 지 원 금 73,566,562 47,623,475 25,943,087 54.5%

자 체 수 입 금 42,759,767 39,678,743 3,081,024 7.8%

□예산안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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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 운영위원회

(1) 설치근거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조례 제3조 1항). 

(2) 구성
위원장(시장), 공동부위원장 2인(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 호선), 기타 12인 이하의 위원(당연직: 
시의 기획조정실장, 대학의 총장, 기획처장. 위촉직: 시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교육ㆍ학교운
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교 운영과 관계 있는 자)

(3) 실무위원회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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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장선출
(1) 서울시립대 총장 선출(임명)의 법적 근거
서울시립대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명
(교육공무원법 제55조 1항)

(2) 서울시립대의 총장 후보자 추천
1)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총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시
장에게 추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
2)  국공립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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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립대의 총장후보자 선출

서울시립대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전임교원 및 전체교수회가 정한 자(현재 직
원에게 전임교원 투표권의 10% 인정)의 직선에 의해 총장후보자 선출(서울시립대학교 총
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 선거 관리- 입후보자 중 2인 이상 5인 이하의 총장후보대상자
선정,  
직접 선거에 의해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선정.

- 1차투표(해외 연구년 교수 포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차투표의 상위득표자 3인
을 대상으로 2차투표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 선정,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자가 없으면 2차투표의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3차투표 실시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총장후보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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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위원회

(1) 법적 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2) 권한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특히 총장은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구성
1) 당연직 위원(6인):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행정처장
2) 일반직 위원(9인):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교원 2인(교수회 추천), 직원 2인(서울시공무원노조 서울시립대 지부 1인, 전국대학노조 서울시립
대 지부 및 교육전문직 노조 1인 추천), 재학생 2인(총학생회 1인, 대의원회 1인 추천), 동문 1인(총동
창회 추천), 시의원 1인(소관상임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 기타 1인(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
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관련 단체 또는 총장이 추천)
3) 위원장: 일반직 위원 가운데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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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회

(1) 2012년 9월부터 학칙기구로 설치. 
2012년 11월 전임교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교수회장 선출. 현재 3
대 회장 재임. 
약간 명의 고문, 부회장 2인, 사무총장.부총장, 각 단과대학 회장, 
각종 위원회 및 평의회(회장, 부회장, 제19조의 단과대학 교수회
의 장, 사무총장과 평의원으로 구성)
(2) 교수회의 권한
대학본부에 심의.건의하는 기능이 주였던 과거의 교수협의회를
대체하여,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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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회의 권한
1) 총회의 권한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총장후보자의 선출, 교수회 규정 개정의 발의 및
심의, 평의회의 심의.의결권한 중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평의회의 권한

 1.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2. 교수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동의 3.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
의 심의 4.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또는 심의 5.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발의 또는 심의 6. 주요기구의 설치 및 통·폐합에 관
한 건의 7. 교수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의결 8. 본회의 운영에 관
한 제반 사항의 의결 9. 총장이 부의한 사항의 논의 10. 중장기발전계
획의 심의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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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회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부.과 학생회. 최근 학생들

의 관심저하로 총학생회 구성의 어려움.

8. 직원 노조
직원 구성: 
(1) 서울시의 파견 공무원
(2) 대학회계직원
(3) 대학회계전문직



III. 반값등록금 도입과 성과

1. 도입 과정
이명박 정부(2008.3.~2013.2)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야당인 민
주당에서 무상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2011년 10월
시장 보궐선거에서 학부 반값등록금 공약.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공약
을 그대로 수용.

2. 박원순 시장의 공약 실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반값등록금 시행, 2012년부터 180억 원 지
원. 
2017년 등록금 동결- 인문사회 1,022,000원, 수학 1,126,500, 이학 1,228,500, 
공학 1,350,500, 체육 1,371,000, 미술 1,444,000, 음악 1,610,500



III. 반값등록금 도입과 성과

3. 반값등록금의 성과
(1) 반값등록금 시행전후 시립대 재정변화
<표 1> 반값등록금 시행전후 시립대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반값등록금

원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

2017 평균(건축비

포함/불포함)

*시립대예산총액

**(증감)

<건축비>

건축비제외

80,293

<1억원>

79,293

84,021

(3,728)

<51억원>

78,921

79,303

(-4,718)

<없음>

79,303

75,935

(-3,368)

<41억원>

71,835

79,139

(3,204)

<35억원>

75,639

87,302

(8,163)

<100억>

77,302

116,326

(29,024)

<390억>

77,326

87,004

/76,721

시지원금

예산총액

**(증감)

건축비제외

30,480

30,380

48,625 

(18,145)

43,525

44,151

(-4,474)

44,151

43,986

(-165)

39,886

40,534

(-3,452)

37,034

47,623

(7,089)

37,623

73,566

(25,943)

34,566

49,747

39,463

자체수입금

**(증감)
49,813

35,396

(-14,417)

35,152

(-244)

31,949

(-3,203)

38,605

(6,656)

39,678

(1,073)

42,759

(3,081)
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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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서울시 예산(순계)대비 비율 (인건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예산

(증감 비율)
18,640,000 19,949,600 20,628,700 21,549,800 22,842,700

*시립대

예산총액

(비율)

114,144

(0.61%)

119,655

(0.60%)

116,969

(0.57%)

114,303

(0.53%)

* * * * 120,832/121,332

(0.53%)/(0.53%)

* *시지원금

예산총액

(비율)

* * * 64,331/76,931

(0.35%)/(0.41%)

84,259

(0.42%)

81,817

(0.40%)

82,354

(0.38%)

* * * * 82,227/88,127

(0.36%)/(0.386%)

* 시립대 예산총액은 시지원금 예산총액과 기성회계/자체수입금의 합이며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임.
**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임.
*** 동등한 비교를 위해 기성회수입의 50%를 시지원금에서 증액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1) 시지원금은 64,331백만원 + 12,600백만원 = 76,931백만원
2) 비율은 (64,331+12,600)/18,640,000 = 0.41%
**** 수업료와 입학금 수입 54억원을 2015년부터 자체수입금으로 처리한 것을 반영함. 또한 청소 및 관리용역 고용형태변경에 따른 예산 5억원을 반영함, 시지원금 예산총액에는 원래 예산에
59억원을 추가하고 시립대 예산총액에는 5억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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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평가 변동 추이

<표3> 중앙일보 대학평가 재정지표와 평가순위

평가연도
(자료기준)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3년)

2015년
(2014년)

2016년
(2015년)

등록금대비

교육비지급률

순 위 24 17 ( 5 ) 12 ( 5 ) 20 ( 2 ) 2

지 표 값 254.79
309.39

(416.26)

300.53

(422.79)

284.64

(409.90) 426.45

등록금대비

장학금지급률

순 위 7 3 4 2 2

지 표 값 23.34 30.82 27.97 28.36 28.13

세입중등록금비율
순 위 29 16 36 27 지표삭제

지 표 값 43.46 35.27 36.69 40.61 37.45

※ 자료기준 : 전년도 결산
※ 순위는 서울시 재무국으로 통합 편성된 교수 직원 및 조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해당연도에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로 발표된 순위이며, 괄호 안 ( ) 순위는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순위임.
※ 2016.1.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교육비를 산출하는 것이 인정됨.



(3) 반값등록금 시행전후 시립대 교육비 현황
<표3>  주요 국립대학 대비 교육비 변동추이 비교 (2011년 자료 대비)                                    (단위 : 천원) 

대학명
평가연도

(자료기준)
구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2013년) 2015년(2014년)
2016년
(2015년)

4년간증감

서울
시립대

총교육비 129,837,865 136,908,616 142,019,481 138,083,401 141,607,211 11,769,346

2011년대비
총교육비변동률(%) - 5.4% 9.4% 6.4% 9.1% 9.1%

(학부)재학생수(명) 8,697 8,972 9,309 9,549 9,516

재학생1인당교육비
(2011년대비비율) 14,929 15,260 15,256 14,461 14,881

-48

(-0.3%)

경북대

총교육비 333,538,828 368,475,950 403,735,955 424,172,100 447,217,116 113,678,288

2011년대비
총교육비변동률(%) - 10.5% 21.1% 27.2% 34.1% 34.1%

(학부)재학생수(명) 22,069 24,314 23,882 24,168 23,702

재학생1인당교육비
(2011년대비비율) 15,113 15,155 16,905 17,551 18,868

3,755

(24.8%)

부산대

총교육비 351,194,387 381,589,955 404,223,075 428,549,827 480,814,589 129,620,202

2011년대비
총교육비변동률(%) - 8.7% 15.1% 22.0% 36.9% 36.9%

(학부)재학생수(명) 21,758 21,613 21,678 22,225 21,488

재학생1인당교육비
(2011년대비비율) 16,141 17,656 18,647 19,282 22,376

6,235

(38.6%)

전북대

총교육비(천원) 312,079,040 321,375,804 337,280,821 346,865,097 389,362,973 77,283,9333

자료기준2011년
총교육비변동률(%) - 3.0% 8.1% 11.1% 24.8% 24.8%

(학부)재학생수(명) 18,748 19,143 18,909 19,320 18,743

재학생1인당교육비
(2011년대비비율) 16,646 16,788 17,837 17,954 20,774

4,128

(24.8%) 

※ 출처 : [총교육비] 2011 ~ 2012 (자료기준연도) - 중앙일보; 2013 ~ 2015 - 공시자료 / [재학생수] 대학알리미, 대학 통계연보
- 자료기준연도로 2011년과 2012년 총교육비는 공시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평가연도 당시 중앙일보에서 사용한 공시자료를 사용함.
- 오류 등으로 추후에 수정이 없었다면 중앙일보 대학평가자료와 공시자료는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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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1년 대비 주요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학부생) (단위 : 천원)

평가연도
(자료기준)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2013년) 2015년(2014년)
2016년
(2015년)

평균증가율
(자료기준연도:

2012~2015)

서울시립대
(2011년대비변동률)

14,929

( -)

15,260

(2.2%)

15,256

(2.2%)

14,461

(-3.1%)

14,881

(-0.3%)
0.25%

경북대
(2011년대비변동률)

15,113

( -)

15,155

(0.3%)

16,905

(11.9%)

17,551

(16.1%)

18,868

(24.8%)
13.3%

부산대
(2011년대비변동률)

16,141

( -)

17,656

(9.4%)

18,647

(15.5%)

19,282

(19.5%)

22,376

(38.6%)
20.8%

전북대
(2011년대비변동률)

16,646

( -)

16,788

(0.9%)

17,837

(7.2%)

17,954

(7.9%)

20,774

(24.8%)
10.2%

3개국립대평균
교육비 15,967 16,533 17,796 18,262 20,673

3개국립대평균대비
서울시립대
교육비비율

93.5% 92.3% 85.7% 79.2% 72.0%

※ 출처 : [총교육비] 중앙일보 / [재학생수] 대학알리미, 대학 통계연보 (재학생수는 학부생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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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중위권(중앙일보 평가 10~20위)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대학원생 포함) 
(단위: 천원)                                                                                                                       

※ 출처 : [총교육비] 중앙일보 / [재학생수] 대학알리미, 대학 통계연보 (재학생수는 학부생만 고려함.)

평가연도
(자료기준)

2014년공시

(2013년기준)

2015년공시

(2014년기준)

2016년공시

(2015년기준)
3년간증감

서울시립대(공립) 11,830.0 11,258.3 11,611.9 -218.1

경북대(국립) 13,254.2 13,695.8 14,477.7 1,223.5 

부산대(국립) 13,551.3 14,083.6 15,787.2 2,235.9 

전북대(국립) 14,494.2 14,700.2 16,331.7 1,837.5 

충남대(국립) 13,086.3 13,098.2 14,362.4 1,276.1

전남대(국립) 13,732.0 13,364.3 15,290.3 1,558.3

5개국립대평균 13,623.6 13,788.4 15,249.9 1,626.3

5개국립대평균대비

서울시립대교육비(%)
86.8 81.7 76.1 -10.7



III. 반값등록금 도입과 성과
(4) 분석결과 종합

1) 대학재정 평가에서 긍정적 효과
주요 지표인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그리고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중아일보 대학평가에서도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반값등록금 시행
첫 해인 2012년(자료기준) 평가에서 그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2)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건축비 제외 시지원금 지속적 감소:
2012년 43,525백만원-> 2017년 34,566백만원

3) 경쟁대학(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 10위 ~ 20위권 국립대학교) 대비 교육비 낮
은 수준
2011년~ 2015년(자료기준) 기간 동안 시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급액은 평
균 0.25% 증가한 반면 국립대학의 평균증가율은 13.3% ~ 20.8%.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반값등록금 시행 전해(2011년)에 3개 국립대학 평균교육
비의 93.5%수준이었던 것이 2013년(자료기준)부터는 85%수준으로 떨어졌으
며 2015년(자료기준)에는 72%까지 하락. 



III. 반값등록금 도입과 성과

4)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입학생 학력수준 향상 미미
세간의 예상, 추측과 달리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도 입학
생의 학력수준은 특기할 만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
가.
그 원인은 강고한 한국대학의 서열 구조인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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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값등록금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

1)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저감,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 집중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고마움을 표시.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한 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 표시.

2) 교수
반값등록금 시행이 대학과의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불만. 
처음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그 동안 자율적으로 운용해온 기성회비 수입
이 줄어들어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지난 5년간 우려가
현실이 되어 반값등록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교수는 찾기 어려
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부터 대학회계법이 시행되어 과거의 기성회계 수당
(정교수 기준 연간 약 2천만 원) 수령을 위해 귀찮은 paper work까지 하여야 하
고 수당에 대한 과세 강화로 현저하게 사기 저하.


